
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[별표 35의2] <신설 2018. 11. 29.>

냉매사용기기의 범위(제124조의6 관련)

종류 범위 규모

건축물의 냉ㆍ난방용 

「건축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냉

ㆍ난방용으로 사용되는 「고압가스 안전관

리법 시행령」 제3조제1항제1호, 제2호, 제

4호 및 제4조제2호에 해당하는 기기

「 고압가스안전관리법 

시행규칙」 별표 3에 따

른 냉동능력 산정기준

에 따른 1일의 냉동능

력이 20톤 이상인 기기

식품의 냉동ㆍ냉장용

「식품안전기본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

의 냉동ㆍ냉장용으로 사용되는 「고압가스 

안전관리법 시행령」 제3조제1항제1호, 제2

호, 제4호 및 제4조제2호에 해당하는 기기

그 밖의 산업용

제조설비의 제조공정용 시설, 산업설비의 

보조설비, 산업에 필요한 냉동ㆍ냉장 등의 

용도로 사용되는 「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

행령」 제3조제1항제1호, 제2호, 제4호 및 

제4조제2호에 해당하는 기기


